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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정시설 내에 구금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

하는 교도소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교도소도서

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와 인적 자원, 보유도서현황과 대출현황 그리고 예산현황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통계자료를 토대로 정리 분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사이트(2008년 기준: 2007년 1~12월 조사)와 2008년 발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교

도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얻은 ‘관용도서 비치 및 활용현황’ 문서 34건을 이용하여 교도소도서관

의 시설, 인적 자원, 장서, 서비스, 예산 등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현황 조사내용을 토대로 하

여 한국교도소도서관의 문제점을 추출해 보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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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method of correc- 

tional facility libraries in Korea. Thus this study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to improve 

the operation of correctional facility library and to facilitate its growth so that the 

inmates' basic right to know and access information could be guaranteed:

First, there should institutional and legal ground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rrectional facility library such as standards, guidelines, and enactment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enough budgets for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so that a 

prison library can equip itself with materials, facilities, and staff to run smoothly; third, 

the inmates' free access to the library service should be guaranteed in an open space; 

fourth, the library should introduce an automation system for lending, returning, and 

handling materials; fifth, a collaboration system with external resources should be set up 

to make effective use of lacking resources; sixth, programs should be researched and 

developed to analyze the size and composition of the inmates, the needs of the inmates, 

and available service; and finally, there should be staff with the qualification of a 

librarian to be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 correctional facility 

library and to offer specialized library service to the in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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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식정보화 시대인 21세기의 도서관 역할

은 도서관법 제1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

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적 책임과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

에 이바지함”이다.

현재의 도서관법에서는 봉사 이용대상이나 

성격에 따라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

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으로 나뉘어

져 있으며, 제2조 4항의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문고,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도소도서관은 수용 중인 사람에

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교도소도서관의 이용

자인 수용자들도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층과 마

찬가지로 동등한 자격으로 그들의 요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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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리로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이 

마땅함을 뜻한다.

그러나 범죄행위를 이유로 일반사회에서 격

리되어 교도소나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정보요구는 일반사

회 속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제공받는 정

보요구나 도서관서비스와는 많은 차이가 있

다. 구금되고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도서 열

람이나 사서와의 접촉,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

털 정보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특히 수용자들의 특수한 정보요구인 권리구제

나 자유를 얻는 데 필요한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

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 확정 판결을 받아 교

도소에 격리⋅수용되는 수용자에게도 있으며,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의 관심 증가와 수

용자 자신의 인권의식 변화로 인하여 일반자료

나 교육, 법률자료 등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요

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수용자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내에 도서관을 설치하여 일반자료나 교육을 제

공하고, 수용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법률자료 

비치나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교도소도서관의 경우 공공

도서관과 연계하여 봉사하고, 전문 봉사자를 통

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 및 사

회⋅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

를 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얼마나 사회에 성공

적으로 복귀하고 융화하느냐에 따라 사회문제가 

훨씬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문헌정보학의 이해 편찬위원회 2006).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권의 사각지

대에 있는 교정시설 내에 구금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현재의 교도소도서관의 실태를 파악하여 

교도소도서관의 확립과 보다 개선된 발전방향

으로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의 

교도소도서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 

장서 그리고 예산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통계자료를 토대로 정리 분석하였다. 문화체육

관광부의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사이트(2008

년 기준: 2007년 1월~12월 조사)와 2008년 

발간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교

도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얻은 ‘관용도

서 비치 및 활용현황’ 문서 34건을 이용하여 

교도소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 인적 자원, 보

유도서 현황, 연간 증가 자료수, 대출현황, 개

관일수 및 개관시간, 예산현황 등의 실태를 조

사하였다. 이러한 현황 조사내용을 토대로 하

여 한국교도소도서관의 문제점을 추출해 보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2. 교도소도서관의 의의와 특성

2.1 교도소도서관의 정의와 역사적 발전

배경

교도소도서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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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도서관은 죄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도소가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정의되어 있

으며(사공철 1996),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ALA)에서는 교

도소도서관을 “교도소의 직원과 수용자들이 

이용하도록 교도소에 의해 관리 유지되는 도

서관이며, 장서는 일반적인 관심분야의 자료,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 법률 문

헌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Young 1983). 그러므로 교도소도서관이란 

교도소 내에 수용자들과 직원들에게 일반적인 

관심 분야의 자료, 교육⋅교화프로그램, 법률 

자료 등을 사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도소에 의해 설치와 운영

이 되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교도소도서관의 역사적 발전배경을 살펴보

면,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2년 법

무부가 수용자의 교육부문에서 교정교화를 위

한 도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화유익도서 

확보 및 재소자 간이도서실 확충’ 방안을 지시

하면서 수용정원 1,000명 이하는 10평, 1,000

명 이상은 15평, 2,000명 이상은 20평 이상

으로 구분하여 간이도서실을 확충하도록 한 

것이 교도소도서관 설치의 근거가 되었다. 교

육규칙에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교육에 필요한 

도서나 참고서 등을 대여해야 한다거나 재소

자 열독도서관리 준칙, 신문 열독 지침 등을 

제정하여 도서관의 설치를 기정화 하였다.

1984년 법무부 교육지침의 생활지도교육의 

우량도서의 연차적 확보 및 재소자 도서실 개

선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1) 도서 확보, 

2) 도서실 운영, 3) 도서관리에 소양 있는 직

원의 엄선 배치 및 독서분위기 조성과 재소자 

도서실의 개선 확충⋅비품 확보, 도서실 활용

기회 확대, 4) 도서관리, 5) 대여활동 강화, 6) 

일과 후 휴일 등 독서시간 재운영, 7) 정기적 

독후감 발표회 등 개최, 8) 새마을 독서대학의 

개설 및 운영의 권장, 9) 새마을 문고의 시⋅
군지부와의 협의 등을 제시하고 있어 수용자

들의 생활지도의 교육적 측면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제시한 내용이었다(이종민 1992).

교정시설 내에서의 생활은 사회와의 단절과 

범죄수법의 악습감염 등이 우려되어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정당국에서는 수용

생활 기간 중 독서를 적극 장려하여 사회생활 

정보와 지식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자, 1988년 11월 10

일부터 교정의 발전적 측면에서 교화상 부적

절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가 아닌 한 열독을 허

가하는 등 도서열독을 대폭 완화하였다. 1991

년 11월 4일 수용자 도서열독관리규정(법무부 

훈령 제256호)을 개정하여 수용자 1명이 동시

에 소지할 수 있는 열람도서 수량제한을 폐지

하였고, 교정시설 내에 독서대학을 확대 실시

하였다. 독서는 기관소유의 관책과 수용자 소

유의 사책으로 구분하고, 관책은 독서실에 비

치⋅대여 또는 열독시키고 있으며, 사책은 그

의 가족 등으로부터 받아 열람시키고자 하였

다(김화수 1997). 그리고 1993년도를 ‘책의 

해’로 선정한 당시 문화체육부는 199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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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에 ‘교정독서교실’을 시범 운영한다

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차미경, 송승섭 

2005).

그러나 1998년 11월 30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전국의 출소자 230명

을 대상으로 교도소 내 도서관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한 결과, 69.1%는 교도소 내 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없고, 도서관이 있는지 조차도 제

대로 알지 못하였다(천주교인권위원회 1998). 

도서관 이용자 중 93.9%가 도서 구비가 매우 

빈약하고 불만족스럽고, 그 중 81.8%는 도서

관의 이용이 까다롭고 부자유스러웠다고 답변

하였다. 외부에서 도서반입의 경우 응답자 

230명 중 58.7%인 135명이 반입이 불허된 

적이 있고, 잡지의 경우 51.3%가 내용이 삭제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도소 측이 부정물품반

입의 문제로 검열과정의 삭제로 인하여 재소

자의 독서권과 가족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

로 ‘보안’이라는 교도행정 목적 하에 도서열람

이 많은 제재로 인하여 수용자의 기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2001년 2월 4일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

(법무부 훈령 제440호)을 개정하여 관용도서

와 개인도서로 구분하고, 목록공개를 일정기

간 게시하거나 방송으로 고지하여 2주일 이내

에 소장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수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동식 문고를 설치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현재 교도소도서관은 수용자의 교정교화, 

심성순화, 지식 및 교양 함양, 사회적응 등의 

목적으로 도서 대출 및 독서 권장을 통하여 독

서의 날 및 우수독후감 시상, 독서프로그램, 

예절교육, 한자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있다.

2.2 교도소도서관의 역할

구금시설인 교도소 내의 도서관 이용은 수

용자의 권리이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부

터 쉽게 소외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수

용자들에게 교도소도서관은 교육, 문화, 복지, 

정보 등의 종합적인 센터로서의 기능과 외부 

일반사회와의 중간역할을 주도하여야 한다. 

교도소도서관의 역할모델로는 Rubin(1997)

이 1992년 매사추세츠 주와 위스콘신 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교도소도서관의 구체적인 도서

관 계획 모델 10가지를 개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중적 독서 자료 센터(Popular Reading 

Materials Center) : 오락용 독서 자료의 

대출

(2) 독립적 학습 센터(Independent Learning 

Center) : 평생교육 및 개인적 요구에 의

한 자기 주도적 독서의 지원, 직업과 직업

상의 기술 정보, 참고봉사, 통신교육과정

의 지원

(3) 공식적 교육 지원 센터(Formal Education 

Support Center) : 교육기회의 정보, 성

인 기초교육을 지원하는 자료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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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중등과정 후의 교육진로

(4)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센터(Leisure 

and Recreation Activities center) : 독

서토론, 영화 관람, 문화 프로그램, 체스

(게임)클럽

(5) 법률적 정보 센터(Legal Information Cen- 

ter) : 법적 연구 자료, 판례사례, 법률서식

(6) 치료프로그램 지원 센터(Treatment Pro- 

gram Support Center) : 물질남용 예방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지원

(7) 외부 지역사회 정보 센터(Information Cen- 

ter on Outside Community) : 재사회화 

정보, 접촉(연락, 관계) 정보, 사회복지기

관 의뢰

(8) 개인 수련 센터(Personal Retreat Cen- 

ter) : 사생활, 평온, 독자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소

(9) 직원 연구 센터(Staff Research Center) 

: 일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 교환센터 또는 

자원 제공자

(10) 학교 교과과정 지원 센터(School Cur- 

riculum Support Center) : 아동이나 

청소년 기관에 교과서 보충과 수업활동과 

공부에 대한 강화를 위한 자료제공

이와 같이 교도소도서관의 역할은 이용대상

자인 수용자들에게 교육, 직업기술훈련, 문화 

활동, 여가를 위한 관심 분야의 독서나 자료, 

체육 활동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과 수용

자들의 특수성을 띠는 요구인 교도소의 규정

이나 절차와 권리구제나 법률에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과 교도소도

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점

차 확산되면서 여러 종류의 기준과 지침이 생

산되었다.

UN의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표준최소규칙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 

ment of Prisoners)’ 제40조는 모든 시설은 

모든 범주의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오락

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구비하여 수용자

들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UN의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

하기 위한 원칙(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중 28항에

는 억류 또는 구금된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최

대한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

의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자료 또는 정보를 얻

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

리고 1992년 ALA는 ‘성인 교정시설 도서관 

기준(Library Standards for Adult Correc- 

tional Institutions)’과 1993년 IFLA는 ‘수

용자를 위한 도서관 봉사지침(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Prisoners)’ 제정을 시

작으로 3판까지 제정하였으며, 1997년 영국

도서관협회(The Library Association: 이하 

LA)가 ‘교도소도서관 지침(Guidelines for 

Prison Libraries)’ 2판을 배포하였다. 이 지

침들은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 내의 도서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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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지침, 도서관서비스의 계획 및 이행 

그리고 평가 모델의 근거 자료가 되어 교도소

도서관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한 몫을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형법 제2601조(c)는 수

용자들은 읽을 권리(right to read)를 가지며, 

무기, 폭발물, 독약, 파괴적인 정치 만들기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제외하고 허용된 도서, 

잡지, 신문, 법률자료 등을 미국 우체국에 의

해 배달을 받아 구입하여 읽을 수 있고, 다른 

수용자들도 이를 읽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규

정되어 있으며, 수용자의 기본 권리인 읽을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내에 도서관

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집행법 제46조(도서

비치 및 이용)에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

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

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교도소 내 도서관 설치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47조(신문 등의 구독)에는 “수용

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

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수

용자의 도서열람 질서의 확립, 정서순화, 교양

함양을 목적으로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

(법무부 훈령 제440호)을 제정하였다. 수용자

에게 열람시킬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발간, 증

여 등을 통하여 도서원부에 등재하는 ‘관용도

서’와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구매하였거나 

영치된 ‘개인도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3. 현황 분석 결과

3.1 현황 조사내용

3.1.1 도서관의 시설

현재 우리나라에는 47개의 교도소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인원 4만7,408명(2008

년 9월 기준)으로 (교정본부 홈페이지 참고), 

1개 교도소도서관 봉사대상 이용자 수를 산출

해 보면 평균 1,008.68명이다.

교도소도서관의 위치는 대부분 교육교화과

가 있는 청사 건물 내에 위치하며, 사서업무는 

교육교화과 소속 도서담당 직원이 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사동(舍棟) 복도 등에

서 보유도서 목록을 배부하거나 게시판에 공

고를 하며, 공고한 도서목록을 보고서 수용자

가 주 1회 특정 요일에 대출하는 방식을 취하

고 있다. 이동문고를 사용하는 도서관의 경우

는 사동 복도에 도서가 정비된 캐비닛을 설치

하여 대출하고 있다. 그리고 개방교도소의 경

우 생활관 각층 휴게실에 자율대여문고를 설

치 운용하고 있다.

1) 열람석

ALA의 한 분과인 미국 특수 및 협동도서관

기구협회(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 이하 ASCLA)

에서 제정한 ‘성인 교정시설의 도서관 기

준’(ASCLA 1992)의 내용 중 열람석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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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수 열람석 수
301 ~  500명 수용자 수의 10%

501 ~ 1,000명 50석 + 500명 초과 수용자 수의 8%

1,000명 초과 90석 + 1,000명 초과 수용자 수의 7%

<표 1> ASCLA의 열람석 기준

도서관명 수용자 수 열람석 수 ASCLA 기준
A 교도소도서관  580명 8석 50석+6.4석

B 교도소도서관 1,050명 없음 90석+3.5석

<표 2> 교도소도서관의 열람석 현황

구     역 면            적

학습 및 열람석 구역

- 수용자 수의 5% 또는 도서관에서 허용된 수용자 최대 인원수를 수용

할 만큼 충분한 면적

- 책상과 복도를 포함한 공간은 열람석 당 2.5㎡

서가 구역 - 1,000권 당 1.5㎡

직원 업무 구역 - 최소한 9㎡

특별 이용 공간 - 전체 도서관 구역의 5%(특정한 도서관 가구와 장비 할당 장소)

<표 3> IFLA의 시설 및 장비 규정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위의 기준에 따르면, 수용자 수가 350명인 

경우는 35석의 열람이 필요하고 1,500명의 

수용자를 가진 교도소에서는 125석의 열람석

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용자 수는 법무부나 교

정본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나 각 교도소의 수용자 수는 비공개인 

바, 개인적으로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정보를 얻은 A, B 교도소도서관의 수용자 수

와 열람석 수 현황은 <표 2>와 같다.

비록 극히 일부의 교도소도서관의 현황을 제

시하였지만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의 열람석 

확보현황은 매우 열악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교도소도서관의 경우는 ASCLA 

기준을 적용하면 56석의 열람석을 확보해야 

하나 실제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8석 확

보에 그치고 있다. B 교도소도서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A교도소 보다 수용자가 2배 정

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람석은 전무한 실정

이다. 이는 수용자가 직접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거실(居室)에서 신청한 도서를 교부받

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은 교

정당국이 교도소도서관에 열람석 설치의 필요

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도서관 면적 및 설비

IFLA의 ‘수용자를 위한 도서관 봉사지침’ 

중 제4조 물리적 시설과 장비의 규정은 다음 

<표 3>과 같다(Lehmann and Lock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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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명
도서관 설    비

교도소명
도서관 설    비

연면적(㎡)
업무용 

컴퓨터수(대)
연면적(㎡)

업무용 
컴퓨터수(대)

강릉교도소 46.6 1 울산구치소 34 -

공주교도소 51 1 원주교도소 9.9 -

광주교도소 64.8 1 의정부교도소 38.4 1

군산교도소 16 2 인천구치소 69 1

김천교도소 24 1 장흥교도소 61 1

논산지소 30 1 전주교도소 33 1

대구교도소 39 2 제주교도소 55 -

대구구치소 18 - 진주교도소 29.7 -

대전교도소 65 1 천안소년교도소 31 1

마산교도소 21 - 청송교도소 16 -

목포교도소 104 1 청송제2교도소 51 1

부산교도소 53 - 청송제3교도소 66 1

부산구치소 23 1 청주교도소 46 1

서산지소 48.6 - 청주여자교도소 49.5 1

서울구치소 45 1 춘천교도소 36.4 1

성동구치소 50 1 충주구치소 37.44 -

수원구치소 40 - 통영구치소 16 -

순천교도소 80.19 1 평택지소 10.07 -

안동교도소 33 1 포항교도소 83 -

안양교도소 40 1 홍성교도소 17 -

여주교도소 54 1 합   계 1,758.6 29

영등포교도소 23 1 평   균 41.87 0.7

<표 4> 시설 및 설비 현황

우리나라는 1982년 법무부에서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간이도서실의 면적을 수용정원 1,000

명 이하는 10평, 1,000~2,000명 15평, 2,000

명 이상 20평 이상으로 설정하였다(김경수 

1992). 2006년 법무부시설기준규칙(법무부훈

령 제565호)의 교도소(지소) 및 구치소의 도서

실 면적 기준을 ‘도서실 면적 산출기준: 200

권 당 1㎡, 서고: 장서수/200, 열람실: 서고

×20%’로 규정하고 있다.

<표 4>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의 2008년도 기준 42개 교도소도

서관의 시설 및 설비 통계자료를 참조하였다.

IFLA의 ‘수용자를 위한 도서관 봉사지침’

의 4.4항에는 도서관에 직원 업무를 위한 컴

퓨터 장치와 이용자용 컴퓨터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Lehmann and Locke 

2005). <표 4>의 업무용 컴퓨터 수를 살펴보

면, 42개의 교도소도서관 중 2대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2개관, 1대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25개관이다. 업무용 컴퓨터가 있는 

도서관이 29개관이고, 업무용 컴퓨터가 없는 

도서관이 13개관임을 볼 때, 도서관의 장비가 

부족하고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의 도서관 면적 현황을 보면,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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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수 직원 수

301 ~  500 도서관장 1명, 도서관 기능직 또는 서기직 1명

 501 ~ 1,000 도서관장 1명, 도서관 기능직 또는 서기직 2명

1,001 ~ 1,500 도서관장 1명, 준사서 1명, 도서관기능직 또는 서기직 2명

1,501 ~ 2,500 도서관장 1명, 준사서 1명, 도서관기능직 또는 서기직 3명

<표 5> ASCLA의 직원 기준
(단위 : 명)

이하(20평 이하)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교

도소도서관이 22개관으로 전체의 90%가 넘고 

있다. 42개관의 평균 면적은 41.87㎡에 불과

하므로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의 면적은 문고

(33㎡ 이상) 수준의 크기임을 알 수 있다.

3.1.2 도서관의 인적 자원

교도소 조직은 소장 이하 4개 위원회와 7개

의 과가 있다. 이 가운데 도서관은 직제상 교

육교화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교육교화과 소

속 교회직(敎誨職)공무원이 전담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도서관의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자료 수집

(주로 외부단체에 의한 기증), 자료 분류, 자

료 대출 및 반납, 자료 운반⋅정리⋅서가 배

열, 수용자 개인도서 관리, 도서관 관리 운영 

등이 있다. 도서관 담당직원의 업무는 주로 도

서 대출과 도서 관리 등의 단순 업무로 수용자

들에게 사서의 기본 업무인 독서상담, 도서관 

이용교육, 정보검색, 정보서비스 등은 전혀 제

공되고 있지 않다. 도서관의 업무보조원으로 

수용자를 필요에 따라 두고 있으며, 자료 운반 

및 정리 보조, 서가 배열 등의 업무를 보조하

고 있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법무부 예규 제816

호) 제60조의 수용자의 교육⋅교화관련 부서

별 업무를 보면, 법률 소송 관련 서류는 총무

과(수용기록과), 청원⋅진정⋅민원서류는 보

안관리과, 교육 및 종교 관련 학습, 문학창작

은 교육교화과, 직업훈련 관련 학습은 작업훈

련과(지소의 경우 수용기록과)로 분리되어 있

어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렵다.

ASCLA에서 제정한 ‘성인 교정시설의 도서

관 기준’(Lehmann and Locke 2005)의 내용 

중 직원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그리고 IFLA의 ‘수용자를 위한 도서관 봉사

지침’ 중 제6조 직원 기준 6.1항에서는 모든 

교도소도서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사서에 의하

여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다음 <표 6>과 같다(Lehmann and 

Locke 2005).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법 제6조 1항에 의

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08년도 기준 문화

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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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명
사 서
자격증

성  별
도서관명

사 서
자격증

성  별
도서관명

사 서
자격증

성  별

유 무 남 여 유 무 남 여 유 무 남 여

강릉교도소 - - 1 - 서울구치소 - - 1 - 전주교도소 - - 1 -

경주교도소 - - 1 - 성동구치소 - - 1 - 제주교도소 - - 1 -

공주교도소 - - 1 - 수원구치소 - - 1 - 천안소년교도소 - - 1 -

광주교도소 - - 1 - 순천교도소 - - 1 - 청송교도소 - - 1 -

군산교도소 - - 1 - 마산교도소 - - 1 - 청송제2교도소 - - 1 -

김천교도소 - - 1 - 안동교도소 - - 1 - 청송제3교도소 - - 1 -

논산지소 - - 1 - 안양교도소 - - 1 - 청주교도소 - - 1 -

대구교도소 - - 2 - 여주교도소 1 - 1 - 청주여자교도소 - - 1 -

대구구치소 - - 1 - 울산구치소 - - 1 - 춘천교도소 - - 1 -

목포교도소 - - 1 - 원주교도소 - - 1 - 충주구치소 - - 1 -

부산교도소 - - 1 - 의정부교도소 - - 1 - 통영구치소 - - 1 -

부산구치소 - - 1 - 인천구치소 - - 1 - 평택지소 - - 1 -

서산지소 - - 1 - 장흥교도소 - - 1 - 홍성교도소 - - 1 -

<표 7> 사서자격증 보유 유무

수용자 수 직원 수 사서의 업무 시간
  0 ~ 300명

사서(기관의 요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4시간

301 ~ 499명 30시간

500 ~ 999명 전임 사서 1명
전담(full time)

1,000명 이상 전임 사서 2명

<표 6> IFLA의 직원 기준

어 있는 39개 교도소도서관의 사서자격증 보

유 유무 현황을 참조한 <표 7>을 보면, 도서

업무를 맡고 있는 40명 중 남녀 비율은 남자 

100%이며, 그 중 사서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교도소도서관은 1개관에 불과

하다. 나머지 교도소에서는 모두 교육교화과 

소속 직원이 사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

서 거의 대부분의 교도소도서관이 사서직원이 

아닌 일반직원에 의해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은 사서에 의해 자료의 수집⋅정리⋅

보존⋅대출, 교육⋅문화 프로그램, 정보서비스, 

오락 제공 등 이용자에게 다양한 유형의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

재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의 현실은 관용도서

를 보존하는 서고의 개념으로 수용자에게 책을 

대출해주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 사서 역할의 중

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1.3 도서관의 장서

1) 보유 장서량

ASCLA에서 제정한 ‘성인 교정시설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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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 자료의 수

도     서 5,000권 또는 수용자 2,500명까지 1명 당 15권 중 더 많은 쪽

잡     지 50종 또는 수용자 10명 당 1종 더 많은 쪽

신     문 수용자 인구가 대표하는 지역에 기반한 종수

오디오 녹음 자료 100점을 기본으로 5명 당 1점 추가

비디오 녹음 자료 20점 또는 수용자 30명 당 1점 중 더 많은 쪽

<표 8> ASCLA의 장서 기준

자료 유형 자료의 수

도     서 2,000권 또는 수용자 1명 당 10권 중 더 많은 쪽

잡     지 최소 20종 또는 수용자 20명 당 1종 중 많은 쪽

신     문
지역, 국가 및 해외 신문 - 수는 교도소 인구가 대표하는 지리적 지역/국가

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시청각자료, 멀티미디어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고 교도소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충분한 수량

- 추가 자료는 상호대차, 지역컨소시엄 또는 국가 도서관 등을 통해 필요한 

만큼 수집

<표 9> IFLA의 장서 기준

관 기준’(ASCLA 1992)의 내용 중 장서 기준

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그리고 IFLA의 ‘수용자를 위한 도서관 봉

사지침’ 중 제8조 도서관 자료 기준 중 8.11

항의 규정은 다음 <표 9>와 같다(Lehmann 

and Locke 2005).

전국 교도소 및 지소의 도서관 장서량을 파

악하고자, 법무부훈령 제440호 ‘수용자 열람

도서 관리규정’의 별지 제4호 ‘관용도서 보유 

및 활용현황’ 문서의 정보를 47개관에 신청하

였으나 34개관이 응답하였고, 나머지 13개관

은 미응답하여 자료를 얻지 못하였다. 응답한 

34개관의 자료는 2008년 12월 31일자 기준

이다. 34개관의 자료 중 관용도서 보유 현황 

미응답이 1개관이었고, 6개관은 대출(활용)현

황이 미응답이었다. 그리고 법률관련 서적을 

별도로 분류한 곳이 13개관이고, 나머지 20개

관은 사회과학에 포함시켜 법률관련 서적의 

보유량은 알 수 없었다.

<표 10>은 전국 교도소도서관의 장서량을 

나타낸 것으로 ‘관용도서 보유’ 문서를 청구하

여 응답한 33개관의 자료와 미응답한 나머지 

14개관의 보유 장서량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도서관 통계시스템의 2008년도 도서 수 통계

자료를 참고하였다.

<표 10>의 총 장서량 합계 28만6,576권을 

교정본부(2008년 9월 기준)에서 밝힌 교도소 

수용인원 4만7,408명에 비추어 산정해 보면, 

교도소 1개소 당 대략 수용인원은 1,008.68

명이며, 47개의 교도소도서관의 1개관 당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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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명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기타
법전
서적

법령
집

총장서량

강릉교도소* 16 194 64 239 14 95 91 20 1,362 99 121 - - 2,315
경주교도소* 285 72 399 997 180 149 110 84 2,237 85 - - - 4,598
공주교도소* 169 169 760 743 70 210 123 253 4,636 324 23 2 - 7,482
광주교도소* 78 103 708 692 94 235 181 155 4,642 226 1,256 - - 8,370
군산교도소* 50 60 256 442 51 145 86 60 722 97 - - - 1,969
김천교도소 437 202 11 1,134 399 - 215 204 3,696 278 - - - 6,576
논산지소 100 100 200 500 200 - 100 50 2,331 450 - - - 4,031

대구교도소* 61 115 379 843 144 209 209 96 1,997 296 - 14 - 4,363
대구구치소* 180 123 184 794 80 203 160 88 1,716 183 10 - - 3,721
대전교도소* 150 112 185 647 108 226 197 121 5,861 197 - - - 7,804
마산교도소* 109 118 122 592 127 288 254 146 2,899 245 - - - 4,900
목포교도소* 32 137 329 439 47 180 172 195 11,405 136 93 - - 13,165
부산교도소* 148 157 212 623 111 274 186 172 3,442 222 -   4 - 5,551
부산구치소 36 123 680 571 559 - 97 63 4,128 109 - - - 6,366
서산지소 286 21 298 139 - - 23 33 3,788 - - - - 4,588

서울구치소* 1,504 90 1,371 1,053 30 236 139 305 10,062 200 82 - - 15,072
성동구치소 279 351 477 639 57 - 376 80 2,317 283 - - - 4,859
수원구치소* 181 134 219 364 40 214 367 807 3,454 490 - - - 6,270
순천교도소* 53 115 824 637 68 440 184 213 4,364 175 174  24  2 7,273
안동교도소* 256 348 627 781 66 215 159 306 2,698 248 10 - - 5,714
안양교도소 27 213 144 1,206 288 - 45 36 5,774 270 - - - 8,003
여주교도소* 66 65 108 644 75 144 96 145 5,280 213 - - - 6,836
영등포교도소 83 51 261 334 27 - 78 36 5,242 192 - - - 6,304

영등포

구치소*
598 61 230 736 38 94 27 164 6,286 84 -  10 - 8,328

울산구치소 57 107 319 380 230 - 155 81 1,731 122 - - - 3,182
원주교도소* 872 566 285 552 60 202 230 85 6,931 202 - - - 9,985
의정부교도소 117 147 744 633 18 - 217 203 3,005 106 - - - 5,190
인천구치소* 95 206 626 1,356 88 290 1,192 99 5,184 209 300 - - 9,645
장흥교도소* 677 83 823 835 32 180 161 69 1,892 183 1,139 - - 6,074
전주교도소 156 137 1,057 339 280 - 21 48 4,280 151 - - - 6,469
제주교도소* 231 99 407 1,512 65 213 142 104 3,035 154 -  34 - 5,996
진주교도소* 265 412 280 545 148 509 116 88 2,868 427 -   7 - 5,665

천안개방

교도소*
420 147 391 431 109 176 116 250 4,724 350 140  28  2 7,284

천안소년

교도소
427 119 295 499 435 - 52 191 4,599 343 - - - 6,960

천안지소* 237 177 205 534 165 252 161 158 2,427 232 62 - - 4,610
청송교도소* 22 51 624 633 141 253 143 499 7,474 146 44 - - 10,030

청송제2

교도소
95 66 1,637 362 8 - 63 336 6,602 13 -   2 - 9,184

청송제3교도소 411 25 663 325 6 - 34 6 74 9,617 - - - 11,161

청송직업훈련교

도소*
158 119 380 325 29 364 51 87 6,615 116 4 - - 8,248

청주교도소* 51 198 558 876 97 237 193 121 1,942 181 92 - - 4,546

청주여자

교도소*
7 23 14 305 17 77 24 -  215 37 - - - 719

춘천교도소* 59 36 36 830 37 119 53 48 3,616 64 - - - 4,898
충주구치소* 48 116 287 630 156 372 210 199 3,014 211 10  31  4 5,288
통영구치소 41 97 81 501 99 - 181 83 1,604 140 - - - 2,827
평택지소* 7 63 67 277 193 226 66 76 735 90 13   3  1 1,817

포항교도소* 41 57 51 367 95 181 64 120 1,087 275 -   1  1 2,340
홍성교도소* 20 78 396 290 112 162 99 61 1,654 106 -  14 - 2,992
합      계 9,698 6,363 19,274 29,126 5,493 7,370 7,419 6,844 175,647 18,577 3,573 174 10 289,568

※ *표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관용도서 보유’문서를 입수한 33개관의 자료임.

<표 10> 전국 교도소도서관의 장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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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장서의 주제별 분포

균 보유 장서량은 6,097권, 1명 당 6.04권 정

도이다. 수용자 1명 당 6.04권은 ASCLA의 

수용자 2,500명까지의 1명 당 15권과 IFLA

의 수용자 1명 당 10권, ALIA의 수용자 당 

10권과 비교하였을 때,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은 수

감된 수용자가 형량이나 집행유예, 무죄를 받

고 출소를 할 때, 대부분 책을 기증하고 가거

나 외부단체에 의해 기증을 받고 있으며, 각 

교도소나 구치소의 도서구비는 대부분 기증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2009년 1월 15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5,001~1만권을 보유한 도서관 수가 26개

관으로 전체 도서관 수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

고 있지만 5,000권 이하를 보유한 도서관도 

17개관으로 36%나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은 아직까지 열악한 환경의 도서

실 및 문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장서의 주제별 분포를 나타낸 것

으로 문학이 60.6%로 절반이 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회과학 10.1%, 종

교 분야 6.7% 순이다. 법률 관련 서적을 별도

로 분류한 13개관의 경우 법률 관련은 법률서

적(법전 포함)이 174권, 법령집이 10권으로 

0.1%로 거의 미비한 수준이다.

법전이 관용도서에 포함되지 않는 도서관은 

수용자들이 법률의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 외

부의 지인이나 인권사회단체의 도움을 얻어 

개인도서로 자비 구매하기도 한다. 관용도서

로 법전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수량이 해당 교

도소의 전체 수용자 수에 비해 너무 적거나 수

용자 1명 당 보유할 수 있는 관용도서의 수량

이 제한되기도 해 사실상 열람할 수 없다. 그

리고 법률 관련 서적의 대부분은 소법전이고, 

시행령, 규칙 등이 포함된 대법전이 구비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전이 구비되어 있더라

도 대부분 수년 전의 낡은 것들이어서 실질적

으로 현행 법령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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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명

도서 (권) 비도서 (점)

도서관명

도서 (권) 비도서 (점)

연간 증가 자료수 연간 증가 자료수 연간 증가 자료수 연간 증가 자료수

구입 기증
이관
(입고)

계 구입 기증
이관
(입고)

구입 기증
이관
(입고)

계 구입 기증
이관
(입고)

강릉교도소 - 661 - 661 - - - 여주교도소 98 1,512 - 1,610 - 115 -

경주교도소 - 456 - 456 - - - 울산구치소 - 423 46 469 - - -

공주교도소 - 500 - 500 - - - 원주교도소 - - - - - - -

광주교도소 - 1,099 - 1,099 - - -
의정부

교도소
- - - - - - -

군산교도소 - 350 - 350 - - - 인천구치소 - 1,030 - 1,030 - - -

김천교도소 - 1,750 - 1,750 - - - 장흥교도소 - 137 - 137 - - -

논산지소 - 550 - 550 - - - 전주교도소 - 1,237 - 1,237 - - -

대구교도소 303 592 - 895 - - - 제주교도소 112 1,006 - 1,118 - - -

대구구치소 30 605 420 1,055 - - - 진주교도소 - 1,382 - 1,382 - - -

대전교도소 - 1,578 - 1,578 - - -
천안소년

교도소
- 557 106 663 - - -

마산교도소 - 416 - 416 - - - 청송교도소 - 500 - 500 - - -

목포교도소 - 313 313 626 - - -
청송제2

교도소
250 1,500 - 1,750 - - -

부산교도소 - 908 - 908 - - -
청송제3

교도소
- 740 - 740 - - -

부산구치소 - 634 - 634 - - - 청주교도소 - 725 - 725 - - -

서산지소 - - - - - - -
청주여자

교도소
- 427 - 427 - - -

서울구치소 - 773 - 773 - - - 춘천교도소 438 1,033 12,186 13,657 - - -

성동구치소 199 470 - 669 - - - 충주구치소 - 386 - 386 - - -

수원구치소 240 - 5,378 5,978 891 - - 통영구치소 - 1,180 - 1,180 - - -

순천교도소 30 1,654 - 1,684 - - - 포항교도소 260 814 - 1,074 - - -

안동교도소 - 754 - 754 - - - 홍성교도소 - 70 153 223 - - -

안양교도소 - 1,558 - 1,558 - - - 합      계 1,960 30,280 18,962 51,202 891 115 0

<표 11> 연간 증가 자료수

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천주교인권위

원회 2007).

2) 연간 증가 자료수

<표 11>은 2008년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의 41개 교도소도서관

의 연간 증가 자료수 현황을 참조하였다. 41

개 교도소도서관의 1개관 당 구입도서는 47.8

권, 기증도서 738.5권, 이관(입고) 462.5권이

다. 그 중 구입도서에 비해 기증도서가 15배

나 되는 것을 보면, 기증에 의해 자료가 대부

분 입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1.4 도서관서비스

1) 열람도서의 허용 기준

법무부훈령 제440호 ‘수용자 열람도서 관

리규정’ 제6조에 의하면, “관용도서는 도서실

에 진열하거나 수용자의 열람이 편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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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문고를 설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한국십진분류법 강목을 준용⋅관리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열람 절차는 동법 제10조에 의해 사동 

및 취업장 담당직원을 통해 별지 제7호 관용

도서열람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8호 관용

도서대여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도서가 아닌 

간행물을 교화용으로 열람시킬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도서 이외 간행물열람허가부에 등재, 

열람허가 표시를 한 후 거실 및 취업장 단위로 

배부한다.

열람기간은 동법 제11조에 의해 2주일 이

내(필요한 기간 연장가능)이며, 교과서, 사전, 

경전, 피교육생의 교육용 참고서 등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교도소 내의 열람제외 도서는 대한민

국의 정통성, 주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인

하거나 반국가단체 찬양, 선동, 허위 사실, 역

사 왜곡 또는 날조, 살인, 폭력, 마약 조장하

는 도서 등으로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정서순

화와 교정교화에 관련된 자료들을 주로 수집

함으로써 도서열람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고, 

교도소 내 도서 반입에 있어서도 규제가 있어 

수용자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에 관련된 기

본권리가 미약하고 소극적인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신문과 도서의 열람은 알 권리의 충족뿐만 

아니라 교정교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

나 교정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시사성⋅이념

성이 짙은 도서라고 하더라도 교도소의 안전

과 질서유지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다면, 알 권리와 사상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도서반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최종술 2004). 그리고 IFLA의 ‘수용

자를 위한 도서관 봉사지침’ 중 8.5항에서는 

‘장서개발 정책/계획은 개별적 자료가 교도소 

보안에 위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을 제외하고는 자료의 선정에 검열이 적용되

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

다(Lehmann and Locke 2005).

 

2) 연간 대출현황

전국 교도소도서관의 연간 대출현황은 법무

부훈령 제440호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

의 별지 제4호 ‘관용도서 보유 및 활용현황’ 

2008년 12월 31일자 문서의 정보를 신청하여 

입수된 34개관의 자료 중 6개관이 대출현황 

미응답인 관계로 28개관의 대출현황 자료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15개관의 자료는 문화체

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의 2008년도 

대출현황 통계자료를 참고하였고, 나머지 4개

관의 자료는 알 수 없어 총 43개관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 12>를 기준으로 연간 대출도서의 주제

별 분포를 나타낸 <그림 2>를 보면, 문학 분

야가 74.6%로 가장 활발하게 대출이 이루어

졌으며, 그 다음이 사회과학 6.3%, 종교 분야 

4.9% 순이었다. <그림 1>에서의 장서의 주제

별 분포의 문학, 사회과학, 종교 분야 순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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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명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기타
법전
서적

 연대출
 도서량

 월평균
 대출량

강릉교도소* -　 1 12 28 22 32 1 -　 1,391 1 -　 -　 1,488 124

경주교도소* 1 11 14 95 65 31 14 10 179 20 -　 - 440 37

공주교도소* 31 38 325 431 319 274 104 107 33,867 81 -　 - 35,577 2,965

광주교도소* 12 35 66 261 46 139 72 43 1,310 148 31 - 2,163 180

군산교도소* 3 3 1 31 13 12 -　 3 105 14 -　 - 185 15

논산지소 50 50 100 100 100 -　 100 50 1,700 300 -　 - 2,550 213

대구교도소* 48 102 148 420 150 -　 25 52 998 154 -　 - 2,907 242

대구구치소* 31 36 51 263 30 50 41 12 622 48 -　 - 1,184 99

대전교도소* 46 57 57 232 63 51 53 42 2,809 131 -　 - 3,541 295

마산교도소 5 -　 16 -　 -　 -　 2 6 93 13 -　 - 135 11

목포교도소* 3 5 6 24 34 16 4 -　 324 5 -　 - 421 35

부산교도소* 87 69 40 158 77 73 79 58 635 84 -　 - 1,360 113

부산구치소 27 13 63 363 51 -　 81 39 892 84 -　 - 1,613 134

서울구치소 287 31 136 151 4 -　 18 116 4,976 18 -　 - 5,737 478

성동구치소 28 128 91 187 19 -　 134 16 1,313 173 -　 - 2,089 174

수원구치소* 397 21 541 87 6 12 108 792 2,681 271 -　 - 4,916 410

순천교도소 50 51 109 159 141 -　 126 93 2,054 107 -　 - 2,890 241

안동교도소* 84 23 113 44 25 57 69 40 525 16 819 2 1,817 151

안양교도소 185 212 171 738 404 -　 138 119 2,761 311 -　 - 5,039 420

여주교도소* 12 83 120 162 35 95 32 35 1,266 81 -　 - 1,921 160

영등포교도소 -　 12 362 1,548 -　 -　 -　 -　 21,058 560 -　 - 23,540 1,962

영등포구치소* 51 23 33 372 14 12 29 38 392 62 25 - 1,051 88

울산구치소 19 17 8 51 48 -　 34 10 1,252 17 -　 - 1,456 121

원주교도소* 302 177 82 161 77 129 185 54 1,159 200 -　 - 2,526 211

인천구치소* 64 54 307 923 31 72 35 67 3,096 283 -　 - 4,932 411

장흥교도소* 110 40 425 60 -　 20 30 30 880 190 130 - 1,915 160

전주교도소 48 1,347 728 72 32 -　 57 30 1,910 247 -　 - 4,471 373

제주교도소* 344 82 577 843 80 240 151 462 4,851 176 -　 - 7,806 651

진주교도소* 53 65 62 55 43 51 64 32 414 72 -　 - 911 76

천안소년교도소 167 113 135 231 27 -　 24 46 2,595 373 -　 - 3,711 309

천안지소* 146 85 328 204 17 50 75 35 2,401 322 -　 - 3,663 305

청송교도소* 110 5 375 251 100 75 -　 10 1,000 76 -　 - 2,002 167

청송제2교도소* 101 85 1,646 505 18 168 80 353 5,515 39 -　 2 8,822 735

청송제3교도소 76 36 141 -　 -　 -　 37 38 1,924 68 -　 -　 2,320 193

청송직업훈련

교도소*
61 34 106 160 30 379 29 73 5,091 67 -　 - 6,030 503

청주교도소* 19 67 61 222 31 39 21 23 549 40 22 - 1,094 91

청주여자교도소* 17 53 142 362 81 15 56 114 2,116 126 14 - 3,096 258

춘천교도소* 26 3 -　 -　 -　 -　 -　 2 372 2 -　 - 405 34

충주구치소* 16 46 15 46 10 3 83 18 934 80 2 - 1,253 104

통영구치소 10 30 10 50 20 -　 10 10 1,000 50 -　 - 1,190 99

평택지소 -　 10 34 10 -　 -　 4 2 178 -　 -　 - 238 20

포항교도소 -　 -　 -　 -　 -　 -　 -　 50 250 -　 -　 - 300 25

홍성교도소* 12 13 42 28 12 34 8 8 194 10 -　 - 361 30

합      계 3,139 3,366 7,799 10,088 2,275 2,129 2,213 3,138 119,632 5,120 1,043 4 161,066 13,423

※ * 표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관용도서 보유’ 문서를 입수한 33개관의 자료임.

<표 12> 연간 도서 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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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유형 서비스 내용

일반 집단
전문직원이 있는 도서관에서 주 당 수용자 당 적어도 5시간의 주간 저녁과 주말 시

간 제공

제한 집단

적어도 다음 서비스 중에 한 가지 제공

- 주 당 1회 도서관에서 1시간

- 100권의 도서 또는 수용자 1명 당 2권 중 더 많은 쪽

- 주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100권이 실린 북 카트

- 300권의 도서목록과 주 단위 배포

<표 13> ASCLA의 도서관 접근 기준

<그림 2> 연간 대출도서 주제별 분포

3)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

ASCLA에서 제정한 ‘성인 교정시설의 도서

관 기준’(ASCLA 1992)의 내용 중 도서관 접

근 관련 기준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다음은 2008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도서관 통계시스템의 36개관 교도소도서관의 

연간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을 참조한 것으로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를 보면 36개관의 평균 연간 개관일

수는 228.5일이며, 1주일 당 평균 개관시간은 

30.7시간, 1일 평균 개관시간은 4.4시간으로 

볼 때, 교도소 특성상 사회와 격리시켜 구금시

키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수용자들이 자유롭게 

도서관을 출입하여 이용하기에는 매우 제한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의 개관일수나 

개관시간은 수용자들이 신청한 도서 대출, 자료 

등을 정리, 문맹반, 학과교육, 독서지도 등의 

교화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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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수 예           산

IFLA
500명 이하 연간 최소 비용 : 장서의 10%를 대체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501명 이상 비소설 × 수용자 수의 70% + 손실용 10%

ASCLA 1명 당 연간 도서 1권(수용자 수의 70% + 손실분 20%)

<표 15> 장서 기준에 필요한 예산

도서관명
연  간
개관일

주 당 평균
개관시간

도서관명
연  간
개관일

주 당 평균
개관시간

강릉교도소 260 40 울산구치소 240 40

공주교도소 249 40 원주교도소 245 40

광주교도소 236 40 의정부교도소 249 8

군산교도소 240 40 인천구치소 245 40

김천교도소 230 35 장흥교도소 260 8

논산지소 240 20 전주교도소 240 45

대구교도소 264 40 제주교도소 249 6

대전교도소 249 40 진주교도소 135 18

마산교도소 237 20 천안소년교도소 230 30

부산구치소 260 30 청송교도소 259 40

서산지소 168 4 청송제2교도소 200 5

서울구치소 308 45 청주교도소 255 40

성동구치소 250 40 청주여자교도소 246 45

수원구치소 180 12 춘천교도소 52 6

순천교도소 249 35 충주구치소 216 23

안동교도소 247 35 통영구치소 22 40

안양교도소 249 40 포항교도소 260 40

여주교도소 250 35 합      계 8,229 1,105

영등포교도소 260 40 평      균 228.5 30.7

<표 14>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

3.1.5 도서관 예산

IFLA의 ‘수용자를 위한 도서관 봉사지침’ 

중 제7조 재정 기준의 규정과 ASCLA에서 제

정한 ‘성인 교정시설의 도서관 기준’(ASCLA 

1992)의 내용 중 도서 예산 기준은 <표 15>와 

같다.

2008년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의 6개관 교도소도서관 자료구입비 

현황은 <표 16>과 같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도소도서관은 자료구

입에 대한 자체 예산 배정이 없고, 도서 등의 

자료를 구입할 경우 교도소 내의 복지지원과 

교화비로 구입을 한다. 기증으로 도서를 확충

하거나 기존의 자료들을 활용하기도 하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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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명 자료구입비 도서관명 자료구입비

공주교도소 1,970,000 대구교도소 2,945,000

군산교도소 2,045,000 여주교도소 1,158,950

논산지소 100,000 춘천교도소 4,575,000

<표 16> 자료 구입비 현황
(단위: 원)

의 대부분이 기증으로 인한 장서 구비로 수용

자가 요구하는 자료나 신간도서의 확보가 어

렵다.

3.2 교도소도서관의 문제점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의 현황을 조사한 결

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의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 기준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현행의 도서관법에서는 특수 이용 계층을 대

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을 사회적 역할 증

대의 의미로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에 포함시

켰으나 도서관법 시행령(2008. 12. 31. 일부

개정)에서는 1994. 12. 31일자 구법의 공립

⋅시립 공공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의 기준

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교도소도서관은 공

공도서관에 관련된 기준에 근거를 해야 하나 

교도소도서관의 특성이나 규모 등에 맞지 않

고, 교도소도서관의 시설, 자료, 사서직원 배

치 기준 관련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관련 법규의 부재로 인하여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인 교도소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교도소 당국의 교도소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없어, 열악한 도서실 환경과 

단순한 도서 대출업무, 독후감 시행, 외부 강

사를 통한 독서치료프로그램 외에는 이용자인 

수용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자료구비나 정보

요구에 대한 도서관서비스가 없고 명확한 지

침이나 기준이 없다.

둘째, 교도소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과 예산이 부족하다. 수용자의 도

서구입 자체 예산이 미미한 수준이고, 주로 기

증에 의한 장서 구비로 수용자들의 요구나 최

근 관심사를 반영한 장서나 자료구축이 어렵

다. 시설적인 면에서는 전체 교도소도서관 평

균 면적 41.87㎡ 규모의 문고 수준의 협소하

고 열악한 도서실 환경과 도서관 내 수용자를 

위한 열람석 미비, 도서관 업무용 컴퓨터 부

족, 전국 1개관을 제외한 도서관의 사서직원 

부재 등 인적⋅물적 자원이 미비하다.

셋째, 교도소도서관의 부족한 장서와 자료 

구성의 불균형이다. 47개의 교도소도서관의 1

개관 당 봉사대상 이용자 수는 평균 1,008.68

명, 보유 장서량은 평균 6,097권, 수용자 1명 

당 6.04권 정도이다. ASCLA의 장서 기준인 

수용자 2,500명까지의 1명 당 15권과 IFLA

의 장서 기준인 수용자 1명 당 10권과 비교하

였을 때, 장서량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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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서의 주제별 분포를 보면, 문학이 전체 

장서량의 60.6%로 절반이 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회과학, 종교 분야 

순으로, 기증에 의한 한정된 자료 수집으로 자

료 선택이 어렵고 문학이나 사회과학, 종교 분

야에 치중되어 다양한 자료 구성이 어렵다.

넷째, 수용자의 교도소도서관에 대한 접근

이 매우 어렵다. 수용자는 특성상 사회와 격리

⋅구금된 상태로 행동의 제약이 있고, 열람방

식이 대부분 폐가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ASCLA의 제한집단의 도서관 접근 기준에 의

하면 주 당 1회 도서관에서 1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

라의 교도소도서관은 1일 평균 개관시간 4.4

시간이나 이는 수용자들이 직접 자유롭게 도

서관을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수용자가 신청한 도

서 대출, 자료 등을 정리하고, 문맹반, 학과교

육, 독서지도 등의 교화프로그램을 하는 시간

이라 할 수 있겠다.

다섯째, 도서관 업무 자동화시스템이 개발

이 되어 있지 않아 모든 업무가 수기로 이루어

지거나 한글, 엑셀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장

부로 처리되고 있어서 수용자 개개인의 선호, 

요구 등의 파악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서관

리가 어렵다.

여섯째, 지역 공공도서관과 다른 교도소도

서관 및 관련 기관 등 외부 기관과의 협력체제

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교도소도서관의 부족

한 자원의 지원 및 상호대차가 적극적으로 활

용되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는 

자유를 얻기 위한 법률 지식, 소송 절차, 변호

사 선임 등의 법률적인 서비스와 형이 확정된 

수용자에게는 교도소 내 규정, 권리침해의 구

제방법 및 절차, 출소 후 사회에서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현재 제공되지 않고 있다. 수용자의 요구와 그

들에게 제공해야 될 법률적인 서비스, 수용자 

집단의 특성 등 교도소도서관에 관련된 이용

자 연구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없어 낙후되고 

인식도 되지 않고 있어 커다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여덟째, 전국 교도소도서관 47개관 중 1개

관만이 사서자격증 소지자 1명을 배치하고 있

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도소도서관은 전문화

된 운영과 관리, 서비스를 담당할 사서자격을 

갖춘 전문사서가 근무하고 있지 않아 최적의 

도서관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종래 수용자의 법적지위는 죄에 대한 형벌

의 대가로 구금되어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자’

로 간주되어 권리의 주체성이 부인되었다. 그

러나 자유주의적 법치주의 사상과 시민의 권

리보장 등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인권사

상이 만연한 요즘의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일

원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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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용자의 인권문제가 고려되기 시작하였

다. 그러므로 법치주의 사상에 따라 수용자도 

일반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주체이

며, 형의 종료 후에는 사회에 복귀할 권리를 

가졌으므로, 기본적인 권리인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도소의 현실은 수용자의 감호와 

교도소의 환경,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복귀에 

관한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재정적인 면이 많이 부족하

고 열악하다. 아직도 교도소는 인권의 사각지

대로 수용자들의 기본적인 재소시의 환경, 인

권 및 권리 등의 문제도 어려운 가운데, 수용

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

이 보장되기에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도소도서관을 위한 제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각 교도소마다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수용자의 교

정교화를 위한 정서순화의 목적으로서 도서의 

보존 장소인 서가와 도서 대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도소도서관에 관련된 법규

는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라는 규

정과 형집행법이나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 규

정 등에 수용자의 도서 열람에 관한 것 이외에

는 교도소도서관의 기준이나 지침, 법규 등 명

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법규 부재로 

교도소도서관의 운영이나 이용, 인식, 역할 미

비로 인하여 교도소 내에 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규⋅기준⋅
지침 마련으로 도서관의 명확한 운영, 직제, 

업무, 예산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법무부의 

확고한 법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둘째, 교도소도서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을 위한 재정적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교도소도서관은 교육교화과 소속의 직원

이 도서관리, 대출업무 등 단순 업무만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화된 도서관 관리와 체계

적인 운영이 어렵다. 평균 41.87㎡의 좁은 면

적, 열람석 미비와 설치 필요성 인식의 부재, 

업무용 컴퓨터의 부족 등 열악한 시설과 설비

를 갖추고 있다. 도서 구입 예산의 부족으로 

도서관장서는 대부분 기증을 통하여 이루어지

고 있고 주제 분야도 문학이나 종교서적에 집

중되어 다양한 자료 구성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법적인 재정적 지원으로 먼저 

수용자 1명 당 도서구입 예산 책정, 도서관의 

직원 확보, 시설 확충, 다양한 장서 및 자료 

구성, 도서관정보화시스템, 정보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져야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다.

셋째, 교도소도서관이 수용자들에게 편리하

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

하여 도서관 이용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

다. 현재 교도소는 수용자의 보안을 이유로 도

서관의 이용을 규제하고 있고, 필요한 도서나 

자료는 신청하거나 구입을 하여 수용되어 있는 

거실에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용자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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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이용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수

용자가 도서관 이용으로 인한 성취감이나 자존

감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소장 자료의 대출과 반납, 수서 등 도

서관 자동화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

도소도서관은 수용자의 개인도서는 수용자관

리시스템에 개인 영치품으로 입력을 하고 있

고, 관용도서는 등록 후 서가에 비치하는 정도

로, 도서의 체계화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도서관 자동화시스

템의 마련으로 수용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서

비스와 효과적인 장서관리를 지향하고, 전국 

교도소도서관과의 연계된 시스템을 통하여 원

활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섯째, 부족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 외부 자원의 협력을 받도록 제도화해

야 한다. 지역 공공도서관과 교도소도서관과

의 협력체계를 위한 제도적인 정책 마련과 재

정의 지원으로 지역 공공도서관 내에 교도소

도서관의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교도소도서관

에 사서가 정기적 방문을 통하여 정보서비스

와 교육, 독서지도, 도서관활용 교육 등의 수

용자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교도소도서

관의 열악한 재정과 운영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고 수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나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적, 정책적 뒷

받침이 마련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교

도소도서관과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상호대차

시스템의 협력으로 수용자가 원하는 최신의 

자료를 지역 공공도서관의 순회문고를 통하여 

제공받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 집단에 대

한 분석과 이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한 연구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먼저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수용자의 이용실태와 요

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이용교육프로

그램, 독서치료프로그램, 법률정보서비스프로

그램, 정보활용교육프로그램 등 수용자 집단

의 규모와 구성, 수용자의 정보요구 등의 분석

이 이루어져야만 그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

을 것이다.

일곱째, 교도소도서관의 전문화된 운영과 

관리 및 서비스를 담당 할 문헌정보학 전공자

로서 사서자격을 갖춘 전문사서를 임용하여 

독서상담, 도서관 이용교육 및 서지 이용교육, 

정보검색, 정보서비스, 상호대차 등 전문화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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